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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이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 이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옥산면 원당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외당 외당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중 해망동 통 통 신흥동 통 통 금동 통 통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리  명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당북리 원당 원당 
내당

정자나무골

외당

당북리 외당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

외당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

면  계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해망동
의1000 4,7,9,11,13,45,68~71,74~77,80~81,83~84,86~88,129~132,148,

151~153,155~171,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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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해망동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3 106 ~ 511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3 601 ~ 1011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3 1001 ~ 1508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4 1~2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4 3~6

산 번지5 , 산 의5 1,121, 의 의990 18,994 1,14, 15~16,18~19,55, 번지 의  1003 ,1003 2,22,34

의45,64,1004 3, 8,16,48,51,54~56,58~59,64,66,68, 번지 의114,1010 ,1010 2,5,7~11,

 번지13,36,1011 , 의1004 5,120~121, 124~128,130~131, 133, 의 의1010 17, 1011 16

의990 1,8~17,20~27, 의 35~37,41~44,45~49,52~53,61~64, 993 1,~5,9,10~17,19,

의 의 의21,25,27,32,35,36, 994 4,12,22, 999 15,18,1004 10,21~22,24,26,27,75~86,

88,90,92,93,95,99~101,103~105,107, 번지 의108,110,116,136, 1005 , 1005

번지 번지 의4,6,7,1008 , 1010 ,1010 18, 산 번지 산 의 5 , 5 56

의990 32~34, 38~40,50,55~56,58~60, 산 번지67,70,72~73, 5

의990 1,8~17,20~27, 의 35~37,41~49,52~53,61~64, 993 16,21,25,27,29,32,

산 의 산 의 의35~36, 5 10, 5 43, 57,1006 2~4, 의1008 24,32~34,43, 의 54,56, 1006 1,3, 

의 산 의 의 산 의 의1012 2~16, 5 57, 1007 3~4,10~35, 5 10,50,1008 14,16~22,24,26,

산 의 28~ 29,35, 5 10, 의1008 77~79,81~87, 번지1009

번지1000 ,10003,16,29,33, 34,34,38~40,42,50~51,53~54,57,60~61,

64~66, 94,103~106,108~113,115,117~118,135~140,144,146,174, 

번지 의 번지 의998 ,998 1,3,21,999 ,999 101,102

9994,6~8,11,13,15,19,78~80,87~90,84~86,121~123,125~130,

138~150,152~156,158~159,166~169, 의1000 45, 132

의 번지 의998 1~2,5,7,8, 105,107,109~110, 999 ,999 64,  66,69~70,74~75,

9 의98 1~3,217~226, 2 번지 의64~268,297~299,998 ,998 1~2, 의998 200, 

232~237, 240~245,257,258, 의998 1~3,207~216, 269~279,281~288,산 번4,998

지 의 산 의,998 1~2,141~144,  161~168,246~249,251~256, 4,998 1~2,

의 번지 의115~120,122~127, 139~151,153~157,169~170,994 19,998 ,998

의 의1~2,175~188,998 1,31~39,999 3,36,39~40,42, 52~56,58,93,108~117,

의 의 의132~137,164,1001 1,4,1001 5,998 2,66~80,90, 104,129~137, 305~ 316,

의 의 의319,323,998 2,94~103, 105,317~318,998 2,23~30,40~64,1002 3,19

해망동 희망루아파트1017  동 호 상가101 1~2 ,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1 3~6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2 1~2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2 3~6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5 1~2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1017 동 호10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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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금동 의 번지 의45 4~18,20, 22~23,25~28, 31~35, 47 ,46 1

의 의2 3~7,13~15,18, 21~25,26 1,4,6,8~15,17,19,20,22~35,
의 의38~45,26 51~56, 58~73,76~77,87,90,94,96,97,97 1

의 한신아파트 호 의 상가 26 2 101~312 ,26 91 

의 한신아파트 호26 2 401~912

1 의 의 번지 의9 1~4,9~14,17~18,21~22,28~30,47~52,25 3,6~8, 19 ,14 1

2
의 의 의 의 의2 1,8~10,20,9 36~37,39,41,44, 26 80~84, 98, 28 2, 35 1~4,6~8,10~15,22,

의 의 24,38 4~10,41 9,18,27

의 의 의 번지 의 의 의 의9 33~35,40,46, 10 1~5,11 12, 38 , 38 1,13 2~48,2 17,12 7~20,22~26,

의 의 의 의 의 의14 11~16, 26 85, 28 1, 3~6, 8~17,21,35 20,38 3,41 28

번지 의 의 의 의 번지 의 번지 의11 ,12 1~6,13 1,49~50,14 1,20 3,21 ,22 2,23 , 23 1~3

의 의 번지 의 의 번지 의 번지 의 의3 11,,76 1~5,77 ,77 1~8,78 1~8,79 ,79 1~8,82 ,84 1~4,86 1,2,5

동신아파트 가동 호 상가10 101~1103 ,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신흥동

의4 2,3~6,9~10, 11~24,52~55,61,65, 의67~68,8 1~7,10~18, 의4 25~28,43,51,57~59,64,

의 의 의 의5 1~2, 4,6~14,6 2~3,4 11,7~8, 29~39, 41~42,44~48,50,56, 60,63, 12 4, 산 임5 , 

산 임 의9 ,19 3~9, 12~15, 17~20, 번지 의 의22 , 22 1~3,23 번지 의1~6,24 ,25 1~21 의, 26 1~2,5,7,9,21,

 25~27,109~113, 27번지 의 , 28 1~6,8~13, 26, 의29 5~11,14~15, 20~21, 의11 1,3,6,9,20~22,25~26,

의 12 1~3,6, 의 의14 1,15 12,16,18~32,35~40,42~45,50~51,54,58,60~61,

의63~67,141,149,153,156~157,161,168,64 2

의15 2, 8~9, 14~15, 49, 93~97, 99~114, 117~121, 128~132, 134, 

136~137, 번지144~146,154,159~160,162,177, 16

의 의15 7,11,13,17,46~48,122~124,127,147~148,65 4~5,10~14,16~17,21~23

의 의 의65 3,18~20,71 1,3,5,72 1,6~8,11~12,13,15~16,18 의~19,29~30,74 1~3

의 의57 1~2,4,6~11,16,58 1~3,5~7,10~15,17,20,25,28,33,35~36, 39~40,

의 번지 의 의 의60 1,3~4,62 ,63 1,6,9,12,18, 25,27,72 3,5,93 6

산 의 산 의 의1 3 1 0 ~ 1 2 , 1 3 1 5 , 2 6 4 , 6 , 1 1 ~ 1 5 , 1 7 ~ 1 8 , 2 0 , 2 4 , 2 8 , 

30~31, 의 번지 의34~36,38,40,47, 56~58,70~72,81,92,93, 30 1, 5,17,31 ,32 3~4,

의13~18,21,24~25,27~28,35~44,46,36 4,6,8~9,11,13~15,18~19,24,28~29,

번지 의31~33,35~36, 38, 48, 51,37 , 38 1~2, 번지 의 의 의 39 ,3 9 1,3~13, 41 1,53 1,9,12

의 의 의 의17 2,5~12,14~18,20~21, 18 1~5, 11~13,15~19, 30 4,9~11,32 1~2,5~6,20,26,31,

의 의 의 의34 1~5,7~18,35 1~3,5,7,10,34,14 2~4,6~8,15 1,7,10,62,68~72, 74~76,

78~82, 87,139~140,150~151,164

금동
의1 1,3,6~11,15~20,22~23,27~28,30~31,35~36,38~39,41~42,44~49,64~65,6

7~69,72~74,76~77,80,83~86,96~102,104~108,114~115

의 번지1 3~4,12~14,21,25~26,37,50~54, 59,78~79, 81,89,90~91,93,109~110,112~113,2 ,

의 의 의 번지 의 번지 의3 1~2,4,8,12,4 1~5,8~9,5 1~3,9~10,12~13,17,27,51 ,51 2,53 ,56 1,4~7,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57 4~57 3~6,8 1~5,7,9 1,6~7,61 1,6, 62 10~13, 63 9~11,14~16,19~23,64 2~4,8,10,12

번지 의60 ,60 1,3~4,6~7

의 의 의 의14 3~4,6~7,9,55 1,4,58 1~3,5~6,59 1~6,8~10,12,14~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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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중 경암동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경암동

한국지엠사원아파트 동 호

한국지엠사원아파트 동 호

의 

의 의 

경암동 제일 오투그란데 동 호 동 호

경암동 제일 오투그란데 동 호

경암동 제일 오투그란데 동 호

경암동 제일 오투그란데 동 호

경암동 제일 오투그란데 동 호

경암동 제일 오투그란데 동 호

경암동 제일 오투그란데 동 호

동계

별표 중 수송동 통 미장동 통 지곡동 통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수송동 통 미장동  

통 통 지곡동 통 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신아파트 가동 호10 104~1107

동신아파트 가동 호10 108~1111

동신아파트 나동 호10 101~608

동계 10 43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수송동

 870~874
 875~878
 879~882

 의 의 의 의 의883~884, 17 23, 16 27, 18 1112, 18 37~43, 20 30~45

미장동

의 의 380 9~22, 381 67~120
의 의 의 의 381 1~13, 54~58, 69, 381 27,35, 382 1~30, 383, 384 1~5
의 의 399 1~10, 400, 401, 402 1~4, 404~406, 410, 의 413~418, 52 32, 

의 의 270, 389, 394 1~4, 395 3~47
의 의 17 11, 18 15, 433, 445, 450, 457, 549,563, 579, 582, 585, 617,
의 의 의 의 의 51 56, 52 24~30, 51 2~999, 49, 61 20, 62 43, 493, 

494, 의 의 산 의 의 의 532, 289 19 ~ 329 1, 62 1~87 2, 29 1

지곡동

251, 252, 310, 363 374, 392 395, 401 409, 431 434～ ～ ～ ～

43 50, 70, 80, 93, 94, 164, 194, 353, 12, 27～
81 83, 89, 93, 143, 250, 901, 149-6～

의 의 산 의 의 의289 19 329 1, 62 1 87 2, 29 1～ ～

수송동

852~860

861~862

863~865
86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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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동61-6 101

제일풍경채아파트 동61-6 106

제일풍경채아파트 동61-6 107

미장동

제일풍경채아파트 동61-6 102

제일풍경채아파트 동61-6 105

제일풍경채아파트 동61-6 108

제일풍경채아파트 동 상가동61-6 103 , 

제일풍경채아파트 동61-6 104

제일풍경채아파트 동61-6 109

지곡동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1

서희스타힐스 동 상가동 612 102 ,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3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4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5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6

동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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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문 대비표
별표[ ]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해망동

1

1 생략 < >

해망동 1

1 현행과 같음 < >
2 생략 < > 2 현행과 같음 < >

3

9994,6~8,11,13,15,19,78~80, 

87~90,84~86,121~123,125~130,

138~150,152~156,158~159,1

의66~169,1000 45, 132

3

의9 9 9 4 , 6 ~ 8 , 1 1 , 1 3 , 

15,19,78~80,87~90,84~86,121~123

,125~130,138~150,152~156,158~1

59,166~169

2

1

의998 1~2,5,7,8,105,107,

번지 의109~110,999 ,999 64, 

66,69~70,74~75

해망동 1 4 현행 통 반 통 반과 같음 2 1 ~ 4 3
2

의998 1~3,217~226, 

264~268,297~299

3
번지 의 의998 ,998 1~2,998 200 

232~237,240~245,257,258

4
의998 1~3,207~216, 

269~279,281~288

현          행 개     정     안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리명 분리명 반 관할구역

옥산리
남내리
쌍봉리
당북리

여로~

신당
27

장수고개~
신당

옥산리
남내리
쌍봉리
당북리

여로~

신당
27 현행과 같음 < >

당북리 원당

1 원당

당북리

원당 1 현행과 같음 < >
2 내당 원당 2 현행과 같음 < >

원당 3 현행과 같음 < >3 정자나무골
원당 4 현행과 같음 < >

4 외당

외당1

1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2 201 1~2
2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2 201 3~4
3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2 202 1~3
4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2 202 4~6

외당2

1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2 203 1~2
2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2 203 3~5
3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2 204 1~2
4 군산엠코타운 차 동 호2 204 3~4

당북리
금성리 백석 외류~ 백석 외류~ 당북리

금성리 백석 외류~ 현행과 같음 < >

면계 통22 반39 면계 통24 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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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해망동 3

1
산 번 지 의4 , 9 9 8 , 9 9 8 1 ~ 2 , 1 4 1 ~ 1 4 4 , 

161~168,246~249,251~256

해망동 1 4
현행 통 반  2 1 ~

통 반과 같음 4 3

2
산 의4 , 9 9 8 1 ~ 2 , 1 1 5 ~ 1 2 0 , 1 2 2 ~ 1 2 7 , 

139~151,153~157,169~170,

3 의 번지 의994 19,998 ,998 1~2,175~188

4
의 의998 1,31~39,999 3,36,39~40,42,52~56,

의 의58, 93,108~117, 132~137,164,1001 1,4,1001 5

해망동 4

1
의 998 2,66~80,90, 104,129~137, 305~ 

316,319,323

2 의 998 2,94~103, 105,317~318

3 의 의 998 2,23~30,40~64,1002 3,19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해망동 5

1

산 번지 산 의5 , 5 1,121, 

의 의990 18,994 1,14, 

15~16,18~19,55, 

번지 의 1003 ,1003 2, 

22,34~35,37,39,40,

번지42~43,45,64,1004 ,

의1004 3,8,16, 48, 

51,53~56,58~59,64,

66,68,113,114,115,

번지 의1010 ,1010 2,5, 

번지7~11,13,36,1011

해망동

2

1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동 호 상가1017 101 1~2 , 

2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동 호1017 101 3~6

3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동 호1017 102 1~2

4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동 호1017 102 3~6

5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동 호1017 105 1~2

6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동 호1017 105 3~6

3

1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동 호1017 103 106 ~ 511

2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동 호1017 103 601 ~ 1011

3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동 호1017 103 1001 ~ 1508

4 해망동 희망루아파트1017 동 호 104 1~2

5 해망동 희망루아파트1017 동 호 104 3~6

2

의1004 5,120~121, 

124~128,130~131, 

번지 산 번지133,1004 , 5 , 

의 의1010 17, 1011 16

4 1

산 번지 산 의 의 의5 , 5 1,121, 990 18,994 1,14, 

번지 의 15~16,18~19,55, 1003 ,1003 2, 

의2 2 , 3 4 , 4 5 , 6 4 , 1 0 0 4 3 , 

8,16,48,51,54~56,58~59,64,66,68,114,10

번지 의 번지10 ,1010 2,5, 7~11,13,36,1011 ,

의1004 5,120~121, 124~128,130~131, 

133,  

의 의1010 17, 10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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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해망동

3

의990 1,8~17,20~27,35~37,41~44,45~49,

의52~53,61~64, 993 1,~5,9,10~17,19,21,25,

의 의27,32,35,36, 994 4,12,22, 999 15,18,

의1004 10,21~22,24,26,27,75~86,88,90,

92,93,95,99~101,103~105,107,108,11

번지 의 번0,116,136, 1005 , 1005 4,6,7,1008

지 번지 의, 1010 ,1010 18, 산 번지 산 의 5 , 5 56

해망동

현행 통 반과 같음5 3

4
의990 32~34, 38~40,50,55~56,58~60,67,70,

산 번지72~73, 5
현행 통 반과 같음5 4

5
의990 1,8~17,20~27,35~37,41~49,52~53,

 의61~64, 993 16,21,25,27,29,32,35~36

 

현행 통 반 통 반과 같음5 5 ~5 6
6

산 의 산 의 의5 10, 5 43, 57,1006 2~4, 의1008 24,

32~34,43, 의 의 54,56, 1006 1,3, 1012 2~16

산 의 의 산 의5 57, 1007 3~4,10~35, 5 10,50,

의 산1008 14, 16~22,24,26,28~ 29,35, 

의5 10, 의1008 77~79,81~87, 번지1009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신흥동

1
의 4 2,3~6,9~10, 11~24,52~55,61,65, 

의67~68,8 1~7,10~18

신흥동 현행 통 반 통 반과 같음6 1 ~7 1

2
의 의 4 25~28,43,51, 57~59,64,5 1~2, 

의4,6~14,6 2~3

3
의 4 1,7~8,29~39, 41~42,44~48,50,56, 

의60,63, 12 4

4

산 임 산 임 의5 , 9 ,19 3~9,12~15, 17~20, 번22

지 의 의, 22 1~3,23 번지 의1~6,24 ,25 1~21 의, 26

1~2,5,7,9,21, 25~27,109~113, 27번지, 28

의 1~6,8~13, 26, 의29 5~11,14~15, 20~21

1

의11 1,3,6,9,20~22, 의 25~26, 12 1~3,6, 

의 의14 1,15 12,16,18~32,35~40,42~45

,50~51,54,58,60~61,63~67,141,149,

의153,156~157, 161,168,64 2

신흥동

의15 2,8~9,14~15,49,93~97,99~114, 

117~121,128~132,134,136~137,144~14

번지6,154,159~160,162,177, 16
신흥동

현행 통 반과 같음 7 2

3
의15 7,11,13,17,46~48,122~124,127,1

의47~148,65 4~5,10~14,16~17,21~23
현행 통 반과 같음7 3

4
의 의 의65 3,18~20,71 1,3,5,72 1,6~8,11

~12,13,15~16,18 의~19,29~30,74 1~3
현행 통 반과 같음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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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신흥동

1

의 의57 1~2,4,6~11,16,58 1~3,5~7,10~15,

의17,20,25,28,33,35~36, 39~40,60 1,3~4,

번지 의 의 의62 ,63 1,6,9,12,18,25,27,72 3,5,93 6

신흥동

현행 통 반과 같음8 1

2

산 의 산 의 의1 3 1 0 ~ 1 2 , 1 3 1 5 , 2 6 4 , 6 , 

1 1 ~ 1 5 , 1 7 ~ 1 8 , 2 0 , 2 4 , 2 8 , 3 0 ~ 3 1 , 

34~36,38,40,47,56~58,70~72,81,92,93, 

의 번지 의30 1,5,17,31 ,32 3~4,13~18,21,24~25, 

의27~28,35~44,46,36 4,6, 8~9,11,13~15,

번지18~19,24,28~29,31~33,35~36,38,48,51,37 , 

의38 1~2, 번지 의 의 의39 ,39 1,3~13,41 1,53 1,9,12

현행 통 반과 같음 8 2

3

의 의17 2,5~12,14~18,20~21, 18 1~5, 

의 의11~13,15~19,30 4,9~11,32 1~2,5~6,2

의 의0,26,31,34 1~5,7~18,35 1~3,5,7,10,34 3 현행 통 반 통 반과 같음8 3 ~8 4

4
의 의14 2~4,6~8,15 1,7,10,62,68~72, 

74~76,78~82,87,139~140,150~151,164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금동

1

의1 1,3,6~11,15~20,22~23,27~28,30~31,35
~36,38~39,41~42,44~49,64~65,67~69,72~
74,76~77,80,83~86,96~102,104~108,114~
115

금동

현행 통 반과 같음9 1

2

의1 3~4,12~14,21,25~26,37,50~54, 

59,78~79,81,89,90~91,93,109~110,112~1

번지 의 의 의13,2 ,3 1~2,4,8,12,4 1~5,8~9,5 1~3,

번지 의 번지 의9~10,12~13,17,27,51 ,51 2,53 ,56

의1,4~7, 57 4~5
현행 통 반 반과 같음9 2 ~3

3

의 의 의 의7 3~6,8 1~5,7,9 1,6~7,61 1,6, 

의 의 의62 10~13,63 9~11,14~16,19~23,64 2~

4,8,10,12

4 번지 의60 ,60 1,3~4,6~7 현행 통 반과 같음 9 4

5
의 의 의 의14 3~4,6~7,9,55 1,4,58 1~3,5~6,59 1~6,8

~10,12,14~16,20~24
현행 통 반과 같음 9 5

금동

1 의 번지 의45 4~18,20,22~23,25~28,31~35,47 ,46 1

금동

1 현행 통 반과 같음10 1

2
의 의2 3~7,13~15,18,21~25,26 1,4,6,8

의~ 1 5 , 1 7 , 1 9 , 2 0 , 2 2 ~ 3 5 , 3 8 ~ 4 5 , 2 6
의51~56,58~73,76~77,87,90,94,96,97,97 1

2 현행 통 반과 같음10 2

3 의 한신아파트 호 의 상가 26 2 101~312 ,26 91 3 현행 통 반과 같음10 3

4 의 한신아파트 호26 2 401~912 4 현행 통 반과 같음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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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금동

1
의 9 1~4,9~14,17~1

의 번지 의8,21~22,28~30, 47~52, 25 3,6~8, 19 ,14 1

금동

1 현행 통 반과 같음11 1

2

의 의2 1 , 8 ~ 1 0 , 2 0 , 9 3 6 ~ 3 7 , 3 9 , 4 1 , 4 4 , 

의 의 의2 6 8 0 ~ 8 4 , 9 8 , 2 8 2 , 3 5 1 ~ 4 , 

의 의6~8,10~15,22,24,38 4~10,41 9,18,27

현행 통 반과 같음11 2

3 의 의 의 번지 의9 33~35,40,46, 10 1~5,11 12, 38 , 38 1

현행 통 반 반과 같음11 3 ~5
4 의13 2~48

5
의 의 의 의2 17,12 7~20,22~26,14 11~16, 26 85, 

의 의 의 의28 1,3~6,8~17,21,35 20,38 3,41 28

6
번지 의 의 의 의 번11 ,12 1~6,13 1,49~50,14 1,20 3,21

지 의 번지 의,22 2,23 , 23 1~3
현행 통 반과 같음11 6

1
의 의 번지 의 의 번지3 11,,76 1~5,77 ,77 1~8,78 1~8,79 ,

의 번지 의 의79 1~8,82 ,84 1~4,86 1,2,5
현행 통 반과 같음12 1

2 동신아파트 가동 호 상가10 101~1103 , 현행 통 반과 같음12 2

3 동신아파트 가동 호10 104~1107 현행 통 반과 같음12 3

4 동신아파트 가동 호10 108~1111 현행 통 반과 같음12 4

5 동신아파트 나동 호10 101~608 현행 통 반과 같음12 5

동계 통 반52 통통통통 반반반반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경암동 생략 < > 경암동 현행과 같음 < >

경암동

생략 < >

경암동

현행과 같음 < >

4

486, 490, 493, 
504~510, 518, 

의 520~536, 539
7,21,23, 

의 541 10, 27~28

현행과 같음 < >

경암동 제일 오투709  그란데 동 호901 1~2 , 동 902  
호1~2

경암동 제일 709 오투그란데 동 호 903 1~2

경암동 제일 709 오투그란데  동 호903 3~4

경암동 제일 709 오투그란데 동 호 904 1~2

경암동 제일 709 오투그란데 동 호 904 3~4

경암동 제일 709 오투그란데 동 호 905 1~2

경암동 제일 709 오투그란데 동 호 905 3~4

동계 통 반 동계 통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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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수송동 생략 < > 수송동 현행과 같음 < >

수송동

852~857

수송동

870~874
 875~878

2

의858~885, 17 23, 16
의 의 27, 18 11·12, 

의18 37~43,
의20 30~45

 879~882

의883~885, 17 23, 의 의16 27,18 1112,
의 의   18 37~43, 20 30~45

852~860
861~862
863~865
866~869

수송동 생략 < > 수송동 현행과 같음 < >

미장동
1 생략 < >

미장동
현행과 같음 < >

2 생략 < > 현행과 같음 < >
3 생략 < > 현행과 같음 < >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미장동 4

의 의 17 11, 18 15, 
433, 445, 450, 457, 
549,563, 579, 582, 

의 585, 617, 51 56,52
의 의2 4 ~ 3 0 , 5 1

의 2~999,49, 61 20, 
의 62 43, 493, 494, 

의 532, 289 19 ~ 329
의 산 의 의 1, 62 1~87

의 2, 29 1

미장동

현행과 같음 < >
제일풍경채아파트61-6 동 101
제일풍경채아파트61-6 동 106
제일풍경채아파트61-6 동 107
제일풍경채아파트61-6 동 102
제일풍경채아파트61-6 동 105
제일풍경채아파트61-6 동 108
제일풍경채아파트61-6 동 103
제일풍경채아파트61-6 동 104
제일풍경채아파트61-6 동 109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생략 < >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현행과 같음 < >

지곡동 

1 생략 < >

지곡동

현행과 같음 < >
2 생략 < > 현행과 같음 < >
3 생략 < > 현행과 같음 < >

4 의 의 산289 19 329 1, 62～
의 의 의1 87 2, 29 1～

현행과 같음 < >
 서희스타힐스612 동    101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2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3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지곡동 4
의 의289 19 329 1, ～

산 의 의6 2 1 8 7 2 , ～
의29 1

지곡동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4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5

서희스타힐스     동 612 106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생략 < >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현행과 같음 < >

동계 273

동총계동총계동총계동총계 792792792792 2,5992,5992,5992,599 799799799799 2,6222,6222,62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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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

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군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소관과 명칭을 건축과에서 건축경관과로 하고 읍면동장에별표 중 소관과 명칭을 건축과에서 건축경관과로 하고 읍면동장에별표 중 소관과 명칭을 건축과에서 건축경관과로 하고 읍면동장에별표 중 소관과 명칭을 건축과에서 건축경관과로 하고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의 건축 신고 업무옥도면 및 위반 건축물 적발옥도면위임하는 사무의 건축 신고 업무옥도면 및 위반 건축물 적발옥도면위임하는 사무의 건축 신고 업무옥도면 및 위반 건축물 적발옥도면위임하는 사무의 건축 신고 업무옥도면 및 위반 건축물 적발옥도면

등을등을등을등을 삭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삭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삭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삭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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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및 적 용 법 률 비고

건축경관과
건축물대장 초 등본의 교부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
한규칙 제 조

신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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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 장 총    칙1

제 조 목적1 (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군산시 시세의 감면사항과 이( “ ” )「 」

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장 감    면2

제 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 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 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제 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2 ( )2 ( )2 ( )2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법 제 조제 항( 29 4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4 본인 명의로 등록 
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 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재( 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공 
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 조제17 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자동차세 이하 자동125 1 ( " 차세 라 한다" ) 
중 어느 하나의 세목 에 ( )稅目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대에 대해서1 는 자동차세를 년 2018

월 일까지 면제한다12 31 .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 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 1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취득세와, 60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 

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 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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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다.

   제 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 “ ”「 」

다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8 5
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3 (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 조에 따38 4 2 112
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조례로 정하는 율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년 월 일까지 분의   1. 2016 12 31 : 100 75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분의   2. 2017 1 1 2018 12 31 : 100 50

제 조제 조제 조제 조4444 문화재에 대한 감면( )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를 년 ( 112 . ) 2018 12 
월 일까지 면제하고31 ,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년 2018

월 일까지 재산세의 분의 을 감면한다12 31 100 50 .

제 조5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년 월 일까지 취득하고 과세50 1 2018 12 31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
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60 )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년간 재산세의 분의 을 5 100 50 감면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50 1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2. 19 3 1 하거나 하려는 자
식품산업진흥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 수출촉진 및 수산가공  3. 19 4 1 1

품 전문판매점을 설치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

제 조6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 및 같은 조 제 항 각 121 2 4 12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추징. , 121 5 3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및 같은 항 제 호 단서 외의 본문의 년 을 년 으  1. 121 2 4 1 2 5 7
로 하고 년 을 년 으로 한다, 2 3 .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제 호가목 및 나목의 년 을 년 으로 하고 년 을   2. 121 2 12 3 3 5 , 2 3
년 으로 한다.

제 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7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
업 부가가치세법 제 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 폐( 8 6 ) (
업한 날부터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년 월 일3 ) 2018 12 31
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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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는 날부터 년간 재산세의 분의 을 감면한다5 100 50 . 

제 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례로 8 ( ) 75 2 1
정하는 감면율 은 분의 으로 한다100 100 .

제 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9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시장20 1
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년 월 일까지 면제한다( 112 .) 2018 12 31 .

제 조1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 조의 제 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은 92 2 1  
다음과 같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원  1. : 1 300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원  2. : 1 1000

 제 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1.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2. 

제 장 보    칙3

제 조 직접 사용의 의미11 (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 
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 조 감면 제외대상12 ( )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13 5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13 ( )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 조 중복감면의 배제14 (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 법을 포함(

한다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80 .

 

제 조제 조제 조제 조15151515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 세액감면율이 분의 ( 100 100인 경우
와 세율감면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 
이 조에서 같다 되는 경우에는 분의 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100 85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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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 조에 따른 세 부담의 50 ( 122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감면  2. 4 9

제 조 감면신청 등16 ( )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
하 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1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이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1 규칙 별지 제 호 2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 군수 구청2
장도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1 2 , 
것으로 본다.

제 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 항 및 제 항  3 1 2
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 조 감면자료의 제출17 ( )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 조에 따라184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18181818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조제 조제 조제 조2222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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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 1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로 제 조 를 제“ ” “ ” “ 16 ” “ 28조”로 

제 조 를 제“ 27 ” “ 32조”로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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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현      행현      행현      행 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제 조 목적제 조 목적제 조 목적제 조 목적1 ( )1 ( )1 ( )1 ( )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27 에 따라 군산시장 이하 시장( “ ”

이라 한다 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하 기기 라 한다 운영 및 관리( “ ” )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목적1 (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조28  -------------

 제 조3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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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군산시 “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군산시  ” “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으로 한다” .

제 조 1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로 제 조 를 제“ ” “ ” “ 39 ” “ 37조”로 
민원사무 처리 를 민원 처리 로 민원사무 를 민원 으로 한다“ ” “ ” “ ” “ ”

제 조 중 민원사무 를 민원 으로 하고 이하 민원사항 이라 한다 에 관한 사무를 2 “ ” “ ” ,“( “ ” )
말한다 를 삭제 한다 법령훈령예규고시 등 이하 관계법등등 이라 한다 를 .” . “ ( “ ” )” 관“
계법령등 으로 민원사항 을 민원 으로 민원사무를 를 법정민원을 로 한다” “ ” “ ” “ ” “ ” . 

제 조 중 민원사무 를 민원 으로 한다3 “ ” “ ” .

제 조 중 제목  4 “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를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로 민원” “
사무를 을 민원을 로 공무원은 을 담당자는 로 민원사무를 은 민원을” “ ” “ ” “ ” “ ” “ ”
로 친절하게 를 친절적법하게 로 한다“ ” “ ” .

제 조 제목 중 민원사무 를 민원 으로 제 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5 “ ” “ ” 1 . 

시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①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같은 조 제 항은 삭제하고 제 항을 제 항으로 하고 그 내용 중 시는 은 시장은 2 , 3 2 “ ” “ ”으
로 민원사무 는 민원 으로 한다“ ” “ ” . 

제 조 6 중 민원사무를 은 복합민원을 로 공무원 을 직원 으로 같은 조 제 항 호 중“ ” “ ” “ ” “ ” 2 3
위원회 를“ ” 실무기구 로 제 호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 “ ” 4 “

회 를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로 한다” “ ” .

제 장 제명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는 민원실무심의회 로 한다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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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중 법 제 조 는 법 제 조 로 종합 심사함으로써 는 심사함으로써 로 8 “ 24 ” “ 32 ” “ ” “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는 민원실무심의회 로 한다“ ” “ ” .

제 조 중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는 민원실무심의회 로 한다15 “ ” “ ” .

제 조 중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18 1

같은 조 제 항 중 처리 를 민원의 처리 로 민원인의 신청 를 민원의 내용 으로 한다       2 “ ” “ ” “ ” “ ” .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 한다       3 . 

시장은 제 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 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 전자정부1 · · (③ 「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 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 로 민2 7 8 )」 
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조 중 민원사항 은 법정민원 으로 일 은 일 로 결정하고 를 인용 여부19 “ ” “ ” “90 ” “60 ” “ ” “
를 결정하고 로 결정할 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로 한다” “ ” “ ” .

제 조 중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시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20 “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를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 “
는 민원 등 영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로”  민원사항 을 법정민원 으로 한다 “ ” “ ” .

제 조 중 21

제 조 중 제 조 를 제 조 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를 민원실무심의회 로 보22 “ 25 ” “ 33 ” “ ” “ ” “
좌 를 진술 등 지원 으로 한다” “ ”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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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현      행현      행현      행 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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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현      행현      행현      행 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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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현      행현      행현      행 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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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현      행현      행현      행 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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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연순 /  공보담당관 /  2016- 08- 10 08:58:48



호 외                             시     보                         수호 외                             시     보                         수호 외                             시     보                         수호 외                             시     보                         수

-  27 -

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

제 조 사용료 등 생  략6 ( ) ( )① 제 조 사용료 등 현행과 같6 ( ) (① 

음)

  시장은 시설의 고정수요 확② 

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회의실 및 전시관 사

용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시장은 각호 사항에 대하여 ②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1. ,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2. 

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3.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 제 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요율 2③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 조 운영지원 생  략8 ( ) ( )① 제 조 운영지원 현행과 같8 ( ) (① 

음)

시장은   ② 국제회의 및 전시회 

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국제회의 및 전시회 

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 및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제회의 대규모 , 

국내회의 -------------------

----------------------------

---- 국제회의 대규모 국내회, 

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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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별표 별표 1111
센터 사용료센터 사용료센터 사용료센터 사용료

단위 천원

구  분
면적

사  용  료 부가세 별도 초  과
사용료
시간당오 전 오 후 야 간 전 일 반 일 종 일

컨
벤
션
홀

전체

홀 분할

홀 분할

중
회
의
실

소
회
의
실

중 실

전시
관회
의실

통합실 운영 호와 호 호와 호 통합사용은 각호 사용료  합산금액 적용

사용료 할인 호를 전시기간중 전시주최자가 사용시 할인 적용

유의사항
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음

별표별표별표별표2222【 】【 】【 】【 】

전시관 사용료전시관 사용료전시관 사용료전시관 사용료
구            분 사용요율 비   고

장소별

산업전시관 원 일 기준

옥외전시장 원 일 기준

실내로비 원 사용면적당

할  인
할증률

월  별
차등률

월 할인

월 할인

규모별
차등률

미만 사용시 할증

옥내외 전체사용시 할인

기간별
차등률

일 개월 미만 할인

개월 이상 개월 미만 할인

개월 이상 할인

시간외
사용료

기간별
차등적용

초과시간당 가산

유의사항
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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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
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활임금 이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법 제 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2. 8 .
출자 출연기관 이란 지방공기업법 제 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제3. 49

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32 4 ,
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4 .
제 조 생활임금 적용대상3 (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1. ,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2. 

제 조 시장의 책무 등4 ( )    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 조 생활임금의 산정기준5 ( )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 
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 조 생활임금의 결정6 ( )    시장은 제 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월 7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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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다음연도 월 일부터 1 1 월 일까지12 31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월 일까지 고시한다10 31 .

제 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7 ( )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1.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제 조 위원회의 구성8 (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1 9
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시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 조 임기9 ( )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 2 1 . 
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원장 등10 (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조 회의운영 등11 (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1 , 담 

당과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 조 위원의 해촉12 ( )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 , 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 조 수당 등13 (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조 경과규정2 (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임금은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6 2017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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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髟긟끋 뼤싘ꦘ둳쎀듇쏻 髛꺠 ꥾ 됣데댿 驯싋뗟ꖯ 듫ꫯꛫ ꁓ뒻驫 馈듣 
馋떄싋ꁓ.
떋 뗟 뚀 뼤싘ꦘ둳ꨄ 듣싇  ꨄ 듣ꓫ 싋ꁓ 뒳 뼤싘ꦘ둳ꨄ 뒫ꗋ 髟1 “ ( )” “ ” , “
긟끋뼤싘ꦘ둳쎀듇쏻 듣싇  쎀듇쏻 ꓫ 싋ꁓ ꥾ 髟긟끋뼤싘ꦘ둳뜯됿ꩧꫯ( ) 
듣싇  뜯됿ꩧꫯ ꓫ 싋ꁓ ꛫ 髟긟끋뼤싘ꦘ둳쎀듇쏻 ꥾ 髟긟끋뼤싘ꦘ( )” “
둳뜯됿ꩧꫯ ꗋ 싋ꁓ” .
떋 뗟 饰 쎧 돧듇 ꫯꫳ 뚀 쎀듇쏻 ꛫ 髟긟끋뼤싘ꦘ둳쎀듇쏻 듣싇 쎀2 “ ” “ ( "
듇쏻 ꓫ 싋ꁓ ꗋ 싋ꁓ" )” .
떋 뗟떋 시 뚀 ꟴ 뒳 ꟴ 뒫ꗋ 싇고 馈뒯 뗟 떋 시떋 쎧ꛫ ꁓ3 1 “15 ” “16 ” , 2 8
뒻驫 馈듣 싋ꁓ.

땳꫰꺋ꫯꩣ쐷뜯먜디  8. 

떋 뗟떋 시 饰 쎧 돧듇 ꫯꫳ 뚀 끓ꢣ둳됿쏻 ꛫ 끓ꢣ둳됿쏻 ꗋ 싋ꁓ3 6 “ ” “" "” .
떋 뗟떋 시 뚀 뜯됿ꩧꫯ ꛫ 髟긟끋뼤싘ꦘ둳뜯됿ꩧꫯ 듣싇 뜯됿ꩧꫯ4 1 “ ” “ ( " "
ꓫ 싋ꁓ ꗋ 싋ꁓ)” .

      
듣 뗟ꖯꀃ 驤셛싋 鸏ꫯ뺟 끋싸싋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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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
썳        싸 馋   떄   늷

떋 뗟 ꠘ땰 듣 뗟ꖯꀃ 1 ( ) 뼤싘ꦘ둳ꨄ 듣싇  ꨄ (
듣ꓫ 싋ꁓ) 떋 뗟 ꥾ 떋 뗟듇 魋떄댿 듇싇 5 9
덛 髟긟끋뼤싘ꦘ둳쎀듇쏻 듣싇  쎀듇쏻 ꓫ (
싋ꁓ ꥾ 髟긟끋뼤싘ꦘ둳뜯됿ꩧꫯ 듣싇  뜯) (
됿ꩧꫯ ꓫ 싋ꁓ)듇 髛꺠 ꥾ 됣데ꉠ댿 驯싇
덛 슳됃싋 긛시뒳 魋떄싗뒳 ꠘ땰뒫ꗋ 싋ꁓ.

떋 뗟 ꠘ땰1 ( ) --------- 뼤싘ꦘ둳ꨄ -------
----------------------------------
-- 髟긟끋뼤싘ꦘ둳쎀듇쏻 ꥾ 髟긟끋뼤싘ꦘ
둳뜯됿ꩧꫯ-------------------------
----------------------------------
------------------------------. 

떋 뗟 쎀듇쏻듇 끛듇긛시2 ( ) 쎀듇쏻ꀃ ꁓ뒻 饰 
쎧듇 긛시뒳 끛듇싋ꁓ.

떋 뗟 쎀듇쏻듇 끛듇긛시2 ( ) 髟긟끋뼤싘ꦘ둳쎀
듇쏻 듣싇 쎀듇쏻 ꓫ 싋ꁓ( " " )--. 

까  ꔤ  1. 3. ( )∼ 썳싸驫 馈뒻  1. 3. ( )∼ 
떋 뗟 쎀듇쏻듇 髛꺠 ꥾ 됣데 쎀듇쏻ꀃ 듇3 ( ) ①

디驫 ꫯ듇디 饰 듧뒳 셛싗싋 둳됿 ꟴ 듣기 1 7
ꟴ15 듣鸣ꗋ 髛꺠싇ꆇ 듇디뒯 끋디듣 ꆇ고 , 

ꫯ듇디뒯 둳됿뚀댿꺋 쎧꺏싇꟟ 듇디듣 ꫯ, 
ꉌ듣싋 긛뒏ꗋ 뜰ꢣꛫ 꾇싸싏 꾇 댵뒳 ꊻ댿
ꀃ ꫯ듇디듣 魧 뜰ꢣꛫ ꁯ싸싋ꁓ.

떋 뗟 쎀듇쏻듇 髛꺠 ꥾ 됣데3 ( ) ----------①
---------------------------------- 

ꟴ16  -----------------------------
----------------------------------
----------------------------------
-----------------------. 

쎀듇쏻듇 둳됿뒯 ꁓ뒻 饰쎧댿 떄싋 듿ꗋ   ②
싋ꁓ.

  --------------------------------②
---. 

까  ꔤ  1. 7. ( )∼ 썳싸驫 馈뒻  1. 7. ( )∼ 
  들긟ꩣ쐷뜯먜디8.   땳꫰꺋ꫯꩣ쐷뜯먜디8. 

까  ꔤ  9. 13. ( )∼ 썳싸驫 馈뒻  9. 13. ( )∼ 
까  ꔤ  ( )③ ∼ ⑤ 썳싸驫 馈뒻  ( )③ ∼ ⑤ 

쎀듇쏻듇 댴ꢣꛫ 쐗뒗땰뒫ꗋ 먇ꜛ싇鮟 둳  ⑥
싇덛 쎀듇쏻댿 ꁓ뒻 饰쎧듇 댴ꢣꛫ ꁣꁨ싇
ꀃ 髟긟끋뼤싘ꦘ둳끓ꢣ둳됿쏻 듣싇  ( 끓ꢣ둳
됿쏻 ꓫ 싋ꁓ ꛫ ꆿ꟟ 끓ꢣ둳됿뒯 쎀듇쏻듇  )
饳긛饯 ꆋꁓ.

  --------------------------------⑥
----------------------------------
--------------------------- 끓ꢣ둳"
됿쏻" -----------------------------
---------. 

까  ꔤ  1. 3. ( )∼ 썳싸驫 馈뒻  1. 3. ( )∼ 
까  ꔤ  ( )⑦ 썳싸驫 馈뒻  ( )⑦ 

떋 뗟 뜯됿ꩧꫯ듇 뗟뜰 ꥾ 됣데4 ( ) ① 뜯됿ꩧꫯ
ꀃ 기쏘끓驫 ꫳ닫ꨳ 뜯됿ꦇ뒫ꗋ 髛꺠싇ꆇ, 
뜯됿ꩧꫯ듇 ꩧꫯ디뒯 ꫯ끋디듣 ꆋꁓ.

떋 뗟 뜯됿ꩧꫯ듇 뗟뜰 ꥾ 됣데4 ( ) ① 髟긟끋뼤
싘ꦘ둳뜯됿ꩧꫯ 듣싇 뜯됿ꩧꫯ ꓫ 싋ꁓ( " " )--
---------------------------. 

까  ꔤ  ( )② ∼ ⑤ 썳싸驫 馈뒻  ( )②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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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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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종합계획수립 군산시장 이하 3 ( ) ( "① 

시장 이라 한다 은 매년 다음 연도의 "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및 소규모 공동 

주택 안전관리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조 종합계획수립3 ( ) ---------------① 

------------------------------------

----- 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및 , 

소규모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신  설< > 제 조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시4 3( ) ①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 과 , 1

같다.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1. 

력사업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2. 

업

  공동체 활성화 관련 문화축제 등 공모3. 

에 선정된 사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주민 참여형 보육프로그램 운영5. 

  제 항에 따른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1② 

영비 및 행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비 물품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 (

재료비는 제외 공과금 식비 프로그램 ), , (

운영에 따른 다과비 및 음식재료비는 제

외 및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 (

사비는 제외 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 조 지원사업 신청 생  략6 ( ) ( )① 제 조 지원사업 신청 현행과 같음6 ( ) ( )① 

제 항에 의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1②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호 1 서식의 공동

  ---------------------------------② 

---------------- 서식 및 호 서식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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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서 및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생  략  1. 2. ( )ㆍ 현행과 같음  1. 2. ( )ㆍ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③ 

제 조 지원사업 결정 제 조 제 항에 7 ( ) 6 2① 

의한 공동주택지원사업신청 접수를 마감 

한 시장은 현장조사 및 당해연도 종합계

획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한다.

제 조 지원사업 결정7 ( ) --------------① 

--- 공동주택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공동

체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제 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관리주체10 ( ) ① 

는 제 조 제 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7 2

부터 월 이내에 3 별지 호2 서식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정통지

를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10 ( ) --------① 

------------------------------------

------ 별지 호 및 호2 17  -------------

------------------------------------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제 조 보조금 지급 생  략11 ( ) ( )① 제 조 보조금 지급11 ( ) 현행과 같음(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  ② 

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게 보조금교부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보조금 교부 청구는 , 당해연도말까지

로 한다.

  ---------------------------------② 

------------------------------------

-----------------. -----------------

-- 당해연도말까지로 하며 공동주택 공, 

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은 별지 호 서식18

에 의거 제출한다.

시공 전 후   1. · 사진첩 부 1 .   1. --------- 사진첩 공동주택지원사업(

에 한함.) --.

시공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2. 공사

완료확인서

  2. ------------------------ 공사완료

확인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한함( .)

생  략  3. ( ) 현행과 같음  3. ( )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③ㆍ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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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이상 동의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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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1 ( )

제 조 적용범위2 ( )

제 장 공동주택관리 비용지원   2

제 조 종합계획수립3 ( )

제 조 지원대상 등4 ( )

제 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4 2( )

제 조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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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보조금 지원5 ( )

제 조 지원사업 신청6 ( )

제 조 지원사업 결정7 ( )

제 조 위원회의 구성 등8 ( )

제 조 위원회의 기능9 ( )

제 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10 ( )

제 조 보조금 지급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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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12 ( )

제 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3

제 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13 ( )

제 조 위원회의 구성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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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위원회의 기능15 ( )

제 조 분쟁조정 신청16 ( )

제 조 분쟁조정 운영17 ( )

제 조 회의 및 의견청취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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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비용부담18 2( )

제 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19 ( )

제 조 조정의 효력20 ( )

제 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삭제   4

제 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21 ( )

제 조 위원회의 구성22 ( )

제 조 위원회의 기능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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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조정신청24 ( )

제 조 위원회 운영 등25 ( )

제 장 공동주택 감사   5

제 조 감사 대상26 ( )

제 조 감사 요청27 ( )

제 조 감사계획 수립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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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감사계획 통보29 ( )

제 조 감사반 편성 운영30 ( )ㆍ

제 조 감사실시31 ( )

제 조 감사반의 유의사항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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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감사결과 보고33 ( )

제 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34 ( )

제 조 요청인의 비밀보호35 ( )

제 장 보칙   6

제 조 시행규칙36 ( )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수정조문대비표

안 건 명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건 명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건 명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건 명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년  2017
월 일부터 시행한다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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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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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군3 ( ) 「

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 조 별표 의 세부항목별 평4 1」

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조 세부항목별 평가기준3 ( ) -----

------------------------------

------------------------------

------------.

생  략  1. 10. ( )∼ 현행과 같음  1. 10. ( )∼ 

  1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는“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

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 예, , ㆍ

술 체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 ㆍ

등을 위한 활동실적과 계획 등

을 비교 평가한다.ㆍ

  1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

적 은”  ----------------------

----------------------------

---------------------------- 

활동실적--------------------

--.

  12. 시와의 협력사업“ ”은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한 

금액과 시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2.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 시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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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일부개정규칙일부개정규칙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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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

제 조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시행규4 ( ) ① 

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영업소 간 7 3 3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조 영업소 간의 거리 등4 ( ) -------① 

----------------------------------

----------------------------------

---. 

생  략  1. ( ) 현행과 같음  1. ( )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  2. 

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 조 및 제 조의 8 10「 」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

라 최단거리로 한다.

  2. -------------------------------

--------------------------------

--------------------------------

------------------------- 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시 보도와 차

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조 규정을 적용10「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  략  3. ( ) 현행과 같음  3. (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소  7 3 2③ 

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

는 시설물내의 장소 란 다음 각 호와 "

같다.

  -------------------------------③ 

----------------------------------

----------------------------------

------------------. 

생  략  1. 5. ( )∼ 현행과 같음  1. 5.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  6. 

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ㆍ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

장면적이 제곱미터 이상인 하나150

의 소매점포

  6. -------------------------------

--------------------------------

----------------- 한 개의 층에 위

치한 매장면적----------------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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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같이 개정한다같이 개정한다같이 개정한다

제 조 제 항의  상임지휘자 를 상임지휘자 및 트레이너 로 한다제 조 제 항의  상임지휘자 를 상임지휘자 및 트레이너 로 한다제 조 제 항의  상임지휘자 를 상임지휘자 및 트레이너 로 한다제 조 제 항의  상임지휘자 를 상임지휘자 및 트레이너 로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 부분 중 상임단원의 를 상임단원을 신규채용시제 조 제 항 제 호 부분 중 상임단원의 를 상임단원을 신규채용시제 조 제 항 제 호 부분 중 상임단원의 를 상임단원을 신규채용시제 조 제 항 제 호 부분 중 상임단원의 를 상임단원을 신규채용시 로 호봉로 호봉로 호봉로 호봉

을 호봉 으로 한다 를 하고 로 하고 다음을 신설한을 호봉 으로 한다 를 하고 로 하고 다음을 신설한을 호봉 으로 한다 를 하고 로 하고 다음을 신설한을 호봉 으로 한다 를 하고 로 하고 다음을 신설한다다다다

별표 의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환산하여 초임호봉에 합산한다 8 .

제 조 제 항 같은조 같은항 제 호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 조 제 항 같은조 같은항 제 호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 조 제 항 같은조 같은항 제 호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 조 제 항 같은조 같은항 제 호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기평정 평가는 예술단원과 사무단원을 구분하여 별표 의 기준에 따라 평가 한다9 .

  단원이 예술단 활동에서 기량향상과 사기증진을 목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1. 

     인정되어 포상 등을 받은 경우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에 따라 정한 점수9 를 근무평정시 가 감산하여야 한다· .

  2. 제 호에 의한 가 감점은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점은 점을 1 · 5 초과할  

수 없다    .

제 조 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 항의 오전제 조 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 항의 오전제 조 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 항의 오전제 조 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 항의 오전 을 삭제한다을 삭제한다을 삭제한다을 삭제한다

  1. 공공 및 공익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연 비영리 목적의 공연, , 교육 및 연구목적의  

  공연 등은 출연할 수 있으나 유료입장료를 받는 영리목적의 단체에 출연은 금지한다 그  .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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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제 항의 연 일 이내 를 삭제한다제 조 제 항의 연 일 이내 를 삭제한다제 조 제 항의 연 일 이내 를 삭제한다제 조 제 항의 연 일 이내 를 삭제한다

제 조 제 조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 조 제 조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 조 제 조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 조 제 조 제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조 16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출연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교육기관 기업체 및 관내  ( ) 

       사회복지시설 문화소외 지역 군부대 위문 시민이 많이 모이는 대공원 소공원

그 밖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단 사적단체의 위 취임식 정기총회 아파트 축제 종교단체 바자회 등을 배제함

  제 조 입장료 조례 제 조 제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17 ( ) 15 1 단 공연 시에는  

       원에서 원의 범위 안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별표 의  3,000 10,000 10

       기준에 의하여 감면적용 할 수 있다 단 시행초기에는 기획공연만 적용하고  . , 

       확대 운영 할 수 있다.

제 조 18 표창 상임단원이 타의 모범이 되어 예술단 발전에 공이 크거나 예술단 명예를( )   

크게 높인 단원은 표창할 수 있다       .

부칙부칙부칙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연순 /  공보담당관 /  2016- 08- 10 08:58:48



호 외                             시     보                         수호 외                             시     보                         수호 외                             시     보                         수호 외                             시     보                         수

-  55 -

신 구조문 대비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

현      행현      행현      행현      행 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 )( )( )

제 조 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4 ( ) 

① 상임지휘자의 보수는 별표 에 의거 1

지급하되 매년 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

해 보수를 결정한다. 

제 조 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4 ( ) 

① 상임지휘자 및 트레이너

  -----------------------------

  -----------------------------

  -----------------------------.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1. ( ) 현행과 같음 1. ( )

 2. 상임단원의 최초 호봉산정은  호봉5 으로 

한다.

  신  설< >

 2. 상임단원을 신규채용 시 -------

 호봉1 으로 하고

 별표 의 기준에 따라 경력을 환산하여  8

호봉을 책정한다 .

제 조 정기평정 생  략6 ( ) ( )① ∼ ④ 제 조정기평정 현행과 같음6 ( ) ( )① ∼ ④

  신  설< >
정기평정 평가는 예술단원과 사무단원을⑤  

구분하여 별표 의 기준 에 따라 평가 한다9 .

단원이 예술단 활동에서 기량향상과 사기1. 

증진을 목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 등을 받은 경우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에 따라 정한9  

점수를 근무평정시 가 감산하여야 한다· .

제 호에 의한 가 감점은 근무평정 총점2. 1 ·

에 반영하여야 하며 가점은 점을 초과할 수 5

없다.

제 조 복무 생  략7 ( ) ( )① ∼ ③ 제 조 복무 현행과 같음7 ( )  ( )① ∼ ③

  신  설< >

 

 1. 공공 및 공익기관의 요청에 따른 공연, 

비영리 목적의 공연, 교육 및 연구목적의 공

연 등은 출연할 수 있으나 유료입장료를 받는 

영리목적의 단체에 출연은 금지한다 그 밖.  

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정연순 /  공보담당관 /  2016- 08- 10 08:58:48



호 외                             시     보                         수호 외                             시     보                         수호 외                             시     보                         수호 외                             시     보                         수

-  56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

현      행현      행현      행현      행 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 )( )( )

생  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 )④ ∼ ⑤ 

야간 정기 기획 공연 다음날   ( )⑥ 오전은 

휴무 또는 체력단련 시간 등으로 할수 

있다.

은  ----------------------- ⑥ 

  ----------------------------

  ------------.

제 조 특별휴가 생  략11 ( ) ( )① ∼ ② 제 조특별휴가 현행과 같음11 ( ) (① ∼ ② )

단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③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일 이내3 포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포상휴가를 허가   ---------------------- 

할 수 있다.

  신  설< > 제 조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출연기준16 ( )공공의 목

적을 위해 교육기관 기업, 체 및 관내 사회복지

시설 문화소외 지역 군부대 위문 시민이 많이 모

이는 대공원 소공원 그 밖의 단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할 수 있다 단 사적단체

의 위취임식 정기총회 아파트 축제 종교단체 바

자회등 배제함

  신  설< >
제 조입장료 조례 제 조 제 항 본문17 ( ) 15 1 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 공연 시에는  원에서 3,000 10,000

원의 범위 안에서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고 별

표 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적용 할 수 있다10 .

단 시행초기에는 기획공연만 적용하고 확대운 , 

영 할 수 있다.

  신  설< > 제 조표창 상임단원이 타의 모범이 18 ( ) 되어 예술

단 발전에 공이 크거나 예술단 명예를 크게 높인 단

원은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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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1]

상임단원의 보수기준상임단원의 보수기준상임단원의 보수기준상임단원의 보수기준 제 조제 항 관련제 조제 항 관련제 조제 항 관련제 조제 항 관련( 4 1 )( 4 1 )( 4 1 )( 4 1 )
구       분 보수기준 개정( )

교향악단 지휘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합 창 단 지휘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트레이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단  무  장
악      장
반  주  자

행정 급 봉급월액 기준7
상 임 단 원 행정 급 봉급월액 기준8

별표  [ 7]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재직기간별 연가일수재직기간별 연가일수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제 조 관련제 조 관련제 조 관련제 조 관련( 8 )( 8 )( 8 )( 8 )

재직기간 연가일수 비  고
월이상 월미만3 6 일3
월이상 년미만6 1 일6
년이상 년미만1 2 일9
년이상 년미만2 3 일12
년이상 년미만3 4 일14
년이상 년미만4 5 일17
년이상 년미만5 6 일20
년이상       6 일21

 별표 [ 8]
경력환산 기준표 제 조제 항제 호관련경력환산 기준표 제 조제 항제 호관련경력환산 기준표 제 조제 항제 호관련경력환산 기준표 제 조제 항제 호관련

경   력   기   준경   력   기   준경   력   기   준경   력   기   준 환산율환산율환산율환산율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임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퍼센트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비상임으로 근무한 경력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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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9]

예술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 조 제 항 관련예술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 조 제 항 관련예술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 조 제 항 관련예술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 조 제 항 관련

평정기간평정기간평정기간평정기간    년년년년            월월월월            일부터일부터일부터일부터                    년년년년            월월월월            일일일일    까지까지까지까지:     :     :     :     【 】【 】【 】【 】

소소소소                속속속속 분분분분                야야야야
직직직직        위위위위( )( )( )( ) 성성성성                명명명명

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 현직위촉일현직위촉일현직위촉일현직위촉일 예능등급예능등급예능등급예능등급

총총총총        점점점점
연주연주연주연주
능력능력능력능력
점점점점(70 )(70 )(70 )(70 )

연습참여연습참여연습참여연습참여    점점점점(15 )(15 )(15 )(15 )

근무기준일 일근무기준일 일근무기준일 일근무기준일 일(A) (000 ) : 1.1~ 11.30(A) (000 ) : 1.1~ 11.30(A) (000 ) : 1.1~ 11.30(A) (000 ) : 1.1~ 11.30
근무기준일 연습참여일근무기준일 연습참여일근무기준일 연습참여일근무기준일 연습참여일====〔 〕〔 〕〔 〕〔 〕

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직무수행태도    
점점점점(15 )(15 )(15 )(15 )

가가가가
감점감점감점감점

조직조직조직조직
화합화합화합화합

규정규정규정규정
준수준수준수준수

책임성책임성책임성책임성

100100100100 70707070

수수수수
(15)(15)(15)(15)
일일일일A- 45A- 45A- 45A- 45

이상이상이상이상

우우우우
(13)(13)(13)(13)

A- (46A- (46A- (46A- (46
일일일일~50 )~50 )~50 )~50 )

이상이상이상이상

미미미미
(11)(11)(11)(11)

A- (51A- (51A- (51A- (51
일일일일~55 )~55 )~55 )~55 )

이상이상이상이상

양양양양
(9)(9)(9)(9)

A- (56A- (56A- (56A- (56
일일일일~60 )~60 )~60 )~60 )

이상이상이상이상

가가가가
(7)(7)(7)(7)
일일일일A- 61A- 61A- 61A- 61

미만미만미만미만

5555 5555 5555
~~~~
+5+5+5+5

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50%)(50%)(50%)(50%)

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50%)(50%)(50%)(50%)

평정점평정점평정점평정점    ++++①②①②①②①②

평정자 지휘자    확인자 문화예술과장 

        ※※※※    단계단계단계단계    평가평가평가평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5 : (100%) (80%) (60%) (40%) (20%)5 : (100%) (80%) (60%) (40%) (20%)5 : (100%) (80%) (60%) (40%) (20%)5 : (100%) (80%) (60%) (40%) (20%)

        ※※※※    가감점가감점가감점가감점 :  :  :  : 근무평정근무평정근무평정근무평정    총점에총점에총점에총점에    반영반영반영반영, , , , 가점은가점은가점은가점은    점을점을점을점을    초과초과초과초과    할할할할    수수수수    없음없음없음없음    별도항목별도항목별도항목별도항목+5 ( )+5 ( )+5 ( )+5 ( )

        ※※※※    연주능력평정연주능력평정연주능력평정연주능력평정    전문위원구성전문위원구성전문위원구성전문위원구성    위촉위촉위촉위촉    심사심사심사심사    조퇴조퇴조퇴조퇴    회회회회    연습참여로연습참여로연습참여로연습참여로    계산함계산함계산함계산함: /  : 0.5: /  : 0.5: /  : 0.5: /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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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 조 제 항 관련사무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 조 제 항 관련사무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 조 제 항 관련사무단원 정기평정 기준표 제 조 제 항 관련

평정기간평정기간평정기간평정기간    년년년년            월월월월            일부터일부터일부터일부터                    년년년년            월월월월            일일일일    까지까지까지까지:     :     :     :     【 】【 】【 】【 】

소소소소                속속속속 분분분분                야야야야
직직직직    위위위위( )( )( )( ) 성성성성                명명명명

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최초위촉일 현직위촉일현직위촉일현직위촉일현직위촉일

총총총총    점점점점
근무근무근무근무
실적실적실적실적
점점점점(40 )(40 )(40 )(40 )

직무직무직무직무
수행수행수행수행
능력능력능력능력    
점점점점(30 )(30 )(30 )(30 )

근무태도 점근무태도 점근무태도 점근무태도 점(30 )(30 )(30 )(30 )

가가가가
감감감감
점점점점

근무기준일 일근무기준일 일근무기준일 일근무기준일 일(A) (000 ) : 1.1~ 11.30(A) (000 ) : 1.1~ 11.30(A) (000 ) : 1.1~ 11.30(A) (000 ) : 1.1~ 11.30

책책책책
임임임임
성성성성

규규규규
정정정정
준준준준
수수수수

팀팀팀팀
워워워워
크크크크

수수수수
(15)(15)(15)(15)
일일일일A- 45A- 45A- 45A- 45

이상이상이상이상

우우우우
(13)(13)(13)(13)

A- (46A- (46A- (46A- (46
일일일일~50 )~50 )~50 )~50 )

이상이상이상이상

미미미미
(11)(11)(11)(11)

A- (51A- (51A- (51A- (51
일일일일~55 )~55 )~55 )~55 )

이상이상이상이상

양양양양
(9)(9)(9)(9)

A- (56A- (56A- (56A- (56
일일일일~60 )~60 )~60 )~60 )

이상이상이상이상

가가가가
(7)(7)(7)(7)
일일일일A- 61A- 61A- 61A- 61

미만미만미만미만

100100100100 40404040 30303030 15151515 13131313 11111111 9999 7777 5555 5555 5555 ~~~~
+5+5+5+5

평정자평정자평정자평정자(50%)(50%)(50%)(50%)

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50%)(50%)(50%)(50%)

평정점평정점평정점평정점    ++++①②①②①②①②

평정자 지휘자 확인자 문화예술과장 

            ※※※※    단계단계단계단계    평가평가평가평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5 : (100%) (80%) (60%) (40%) (20%)5 : (100%) (80%) (60%) (40%) (20%)5 : (100%) (80%) (60%) (40%) (20%)5 : (100%) (80%) (60%) (40%) (20%)

            ※※※※    가감점가감점가감점가감점 :  :  :  : 근무평정근무평정근무평정근무평정    총점에총점에총점에총점에    반영반영반영반영, , , , 가점은가점은가점은가점은    점을점을점을점을    초과초과초과초과    할할할할    수수수수    없음없음없음없음    별도항목별도항목별도항목별도항목+5 ( )+5 ( )+5 ( )+5 ( )

            ※※※※    조퇴조퇴조퇴조퇴    회회회회    근무일로근무일로근무일로근무일로    계산함계산함계산함계산함: 0.5: 0.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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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항목가감점 항목가감점 항목가감점 항목

감점대상감점대상감점대상감점대상 회당회당회당회당1111
감점적용감점적용감점적용감점적용감점대상감점대상감점대상감점대상 회당회당회당회당1111

감점적용감점적용감점적용감점적용
가점가점가점가점
대상대상대상대상

내용내용내용내용 점수점수점수점수

무단결근무단결근무단결근무단결근 1.01.01.01.0

징징징징        계계계계

감봉 월감봉 월감봉 월감봉 월3333

감봉 월감봉 월감봉 월감봉 월2222

감봉 월감봉 월감봉 월감봉 월1111

(5~ 3)(5~ 3)(5~ 3)(5~ 3)

5555

4444

3333

포상포상포상포상

대통령대통령대통령대통령 5555

국무총리국무총리국무총리국무총리 4444

장관 도지사장관 도지사장관 도지사장관 도지사, ,, ,, ,, ,
도단위이상도단위이상도단위이상도단위이상    예술단체예술단체예술단체예술단체 3333

시장 시시장 시시장 시시장 시,  ,  ,  ,  단위단위단위단위    이상이상이상이상    
예술단체예술단체예술단체예술단체 2222

지지지지                각각각각 0.50.50.50.5 징징징징        계계계계
견견견견        책책책책( )( )( )( ) 2222 논문논문논문논문

개인발표개인발표개인발표개인발표 1111

인인인인    공동발표공동발표공동발표공동발표2~ 32~ 32~ 32~ 3 0.50.50.50.5

학회지학회지학회지학회지    등에등에등에등에    발표발표발표발표 0.250.250.250.25

장시간장시간장시간장시간
무단이석무단이석무단이석무단이석 0.50.50.50.5

경고경고경고경고    
또는또는또는또는
주의주의주의주의

1111 재능재능재능재능
기부기부기부기부

자원봉사자원봉사자원봉사자원봉사 1111

        ※※※※    가감점가감점가감점가감점 :  :  :  : 근무평정근무평정근무평정근무평정    총점에총점에총점에총점에    반영 가점은반영 가점은반영 가점은반영 가점은    점을점을점을점을    초과초과초과초과    할할할할    수수수수    없음없음없음없음    ,  +5,  +5,  +5,  +5

 별표 [ 10]

입장료 감면기준입장료 감면기준입장료 감면기준입장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감    면    대    상 감 면 율감 면 율감 면 율감 면 율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세 이상 시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초 중 고등학교  
다자녀가구  

입장료의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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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전라북도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장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일부개정규칙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을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을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을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을 다다다다음과음과음과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일부개정한다일부개정한다일부개정한다일부개정한다

제 조제 항  군산시 이하 시 라한다 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를  

으로 항목을 삭제한다

부 칙부 칙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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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현        행현        행현        행 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제 조 결격사유5 (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

니한 사람

 ②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③

소한 날로부터 년이 경과되지 2

아니한 사람

대행업자로서 년 회이상 정 2 
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6
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 조 결격사유5 ( ) 
 -----------------------   -① 

 

현행과 같음    ( )

 

 ⑤ 군산시 이하 시 라한다( “ ” )

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삭제 ⑤〈 〉군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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